
64 (第90回-本會議第4次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반회보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에대한수정(안)

1. 수정(폐지)이유

ㅇ 제2조(제호)는 최초 제정시 여러 가지 의미를 충분히 감안하여 구민의 여론을 적극 수

렴하고 심사숙고한 결과 결정한 제호로 현실적으로 제호 개정의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

고 판단되어 수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ㅇ (안)제2조(제호)의 “우리 영등포”를 “내고장 영등포”로 수정함.

수 정 안 대 비 표
=====================

의 안

번 호

관 련

10 호

제안년월일 : 2002. 9. 6

제 출 자 : 류병하위원외 1인

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

제2조(제호) 반회보의 제호는

“내고장 영등포”로 한다.

제2조(제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

“우리 영등포”로 ············.

제2조(제호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

“내고장 영등포”로 ··········.




